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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투자 지원제도 개관
2019.2.1.(금) 주슬로바키아대사관

q 해외투자 유치 담당기관 

 ㅇ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잠재적 또는 기존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부 산하 슬로바키아 투자무역개발청(SARIO)이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 담당

    -  슬 투자지원제도는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투자 촉진, △저개발지역 발전,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도 

수혜대상에 포함

 ㅇ 투자지원 절차 : 슬 경제부에 투자지원 신청 접수 ⇨ 경제부 내부 평가(최대 

25일 소요) ⇨ 경제부 및 투자지원 공여주체의 사전 의견 수렴(최대 10일 소요) 

⇨ 투자지원 제안 전달 ⇨ 투자지원 수락(최대 10일) ⇨ 부처간 상의 절차(최대 

10일 소요) ⇨ 투자지원안 내각 제출 ⇨ 내각 승인 후 투자지원 결정 공식 

발표(최대 5일 소요)

q 지원 대상 및 투자지원 형태

 ㅇ 슬 투자지원법(The Slovak Act on Investment Aid)은 투자지원 대상 프로젝

트를 4개로 분류

    ① 산업생산(Industry production)

    ② 기술센터(Technology Centers)

    ③ 산업생산ㆍ기술센터 조합(Combina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and a technology 

center)

    ④ 비지니스 서비스 센터(Business service center) 

    ※ 농업 및 어업, 석탄산업, 조선, 운송, 생산·유통 및 에너지 인프라는 EU 규정에 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주요 투자지원 형태로는 하기 4가지 방식이 있음. 

    ① 유·무형자산 취득에 대한 보조금(경제부)

    ② 고용창출 기여금(노동부)

    ③ 소득세 감면(재무부)

    ④ 저렴한 가격에 국유 부동산의 양도ㆍ대여(지방정부 등 해당 토지 소유 



- 2 -

정부기관)

 ㅇ 투자지원 규모 산정을 위한 적격투자비용(eligible cost)은 아래와 같이 분류되며, 

투자 지원 신청 시 1개 선택 가능  

    ① 토지, 건물, 기계 및 기술 장비 형태의 유형자산과 특허, 라이센스, 권리, 

노하우 및 비특허 기술지식 등 형태의 무형자산 취득 비용이 포함되는 

투자비용(investment cost)

    ② 신규 고용자 임금비용(wage cost): 신규 근로자의 세전 급여

    ③ 투자비용과 임금비용의 조합(combination of investment and wage costs)

       ※ 투자비용과 임금비용의 조합(③)은 투자비용(①)과 임금비용(②) 중 더 큰 쪽을 

초과할 수 없음. 

<투자비용ㆍ임금비용 조합의 예>

신고 비용 적격투자비용
투자비용 10백만 유로 6백만 유로
임금비용 4백만 유로 4백만 유로
총계 14백만 유로 10백만 유로

 ㅇ 투자 종류

    ① 신규투자

    ② 증설투자(생산량 증가) : 투자지원 신청 전 3 회계기간(accounting period) 

동안 생산량 혹은 생산품 가치가 평균보다 15% 증가해야 신청 가능

    ③ 증설투자(다각화) : 투자지원 신청 전 회계연도에 “적격투자비용 > 2 ×

재사용되는 유ㆍ무형 고정자산의 장부가치(book value)” 조건을 달성할 

경우 신청 가능

    ④ 생산품 변경 : 투자지원 신청 전 3 회계연도 동안, “적격투자비용 > 투자를 

통해 현대화하고자 하는 공정에 필요한 유ㆍ무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depreciation)” 조건을 달성해야 신청 가능

 ㅇ 일반적인 대규모의 투자가 집행될 경우, 최대 투자지원 규모는  “최대 투자 

지원액 = R × (5천만 유로 + 0.5B + 0.34C)”의 공식을 따름.

    ※ R = 최대 투자지원율(%), B = 적격 투자비용 2구간(5천만~1억 유로) 지출액, C = 적격 

투자비용 3구간(1억 유로 이상) 지출액

    - 예를 들어, 전체 적격 투자비용이 1.4억 유로이고 최대 투자지원율이 35%일 

경우, 최대 투자지원 규모는 0.35 × (5천만 유로 + 0.5 × 5천만 유로 + 

0.34 × 4천만 유로) = 31.01백만 유로로 산출

 ㅇ ① 최대 투자지원율이 25%일 때 투자 지원 규모가 18.75백만 유로를 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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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② 최대 투자지원율이 35%일 때 투자 지원 규모가 26.25백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EU 집행위의 승인이 필요

    - SARIO측은 EU 집행위의 승인을 얻는데 소요되는 시간에는 최소 1년이 걸린

다고 설명

q 투자지원 적용분야

 ㅇ 생산품목이 중점분야(priority areas) 혹은 기타분야에 속하는지에 따라 투자

지원에 차등이 발생 

    - 슬 정부는 2013년 국가 특성화 전략(National Specialization Strategy)에서 

식료품, 화학, 제약, 전자, 전기, 기계, 자동차 및 기타 운송 장비를 중점분

야로 지정했으며, 중점기술로는 산업용 로봇 및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

현실, 증강현실, 부품 3D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을 채택

q 투자지원 적용지역

 ㅇ 투자지원 대상 지역: 수도 브라티슬라바를 제외한 72개 지역구

 ㅇ 투자지원 대상지역은 전국 평균 실업률을 기준으로 4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실업률이 높은 권역에 대해 보다 많은 투자지원을 제공 

    ① A권역 : 100% 미만

    ② B권역 : 100∼135% 

    ③ C권역 : 135∼160%

    ④ D권역 : 160% 초과(D권역은 최저개발지역으로 분류)

 ㅇ 또한, 주재국 전역을 서부, 중부, 동부 지역으로 구분하여 투자 지원 요건 및 

투자 지원 규모의 차등이 존재

<지역ㆍ권역 구분(2018.11월 현재)>

지역 구분 주 A 권역 B 권역 C 권역 D 권역

서부
트렌친 9개 - - -
트르나바 7개 - - -
니트라 7개 - - -

중부
반스카 비스트리차 3개 2개 3개 5개

질리나 11개 - - -

동부
프레쇼브 - - 4개 9개
코시체 - 1개 1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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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구분: A권역(초록), B권역(노랑), C권역(파랑), D권역(빨강)

 ㅇ 투자 집행지역은 주 투자지역(principal location)과 협력업체 소재지 등의 추가

지역(additional location)으로 구분

    - 추가지역에도 기술 도입을 위해 투자를 집행할 수 있으나, 동 비용은 전체 

기술도입 비용의 20%를 넘을 수 없음.  

q 투자지원 신청 기준 및 지원내용

  (1) 산업생산 

    ㅇ 투자지원에 필요한 요건들은 특정지역의 실업률 및 개발수준에 따라 달라

지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도 다르게 적용

       - 최소 투자금액 중 신규 생산 및 기술 장비의 금액 비중도 지역별 실업

률에 따라 차등 적용

       - 적격투자비용(eligible investment cost) 중 플랜트, 기계장비에 투입된 

비용에서 최소 75%를 상기 중점분야에 투입되어야 함. 

<산업생산 투자지원 형태 및 최대 지원율>

구분
서부 지역 중부ㆍ동부 지역

중점분야 기타분야 중점분야 기타분야
최대 투자지원율(investment intensity) 25% 25% 35% 35%

최대 현금지원 25% - 35% 35%
최대 소득세 감면 25% 25% 35% 35%

고용창출 

기여금

A권역 - - - -
B권역 - - 35% 35%
C권역 - - 35% 35%
D권역 - - 35% 35%

국유지 이전 100% 100% 100% 100%
국유지 대여 90% 90% 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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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투자지원 조건>
 (단위 : 백만 유로)

지역 구분
(전국 평균 
실업률 대비)

조건
자산취득 지원

소득세 
감면

고용창출 
기여금

국유부동산 
관련 혜택중점

분야
기타 
분야

A권역

(<100%)

최소투자금액(대기업) 40 - 6 - 6
최소투자금액(중소기업) 20 - 3 - 3

신규 생산·기술 장비 비중 60% 60% - 60%
최소 고용창출(대기업) 0 - 0 - 0
최소 고용창출(중소기업) 0 - 0 - 0

B권역

(100~135%)

최소투자금액(대기업) 20 30 3 3 3
최소투자금액(중소기업) 10 15 1.5 1.5 1.5

신규 생산·기술 장비 비중 50% 50% 50% 50% 50%
최소 고용창출(대기업) 0 0 0 200 0
최소 고용창출(중소기업) 0 0 0 30 0

C권역

(135~160%)

최소투자금액(대기업) 10 20 1.5 1.5 1.5
최소투자금액(중소기업) 5 7.5 0.75 0.75 0.75

신규 생산·기술 장비 비중 40% 40% 40% 40% 40%
최소 고용창출(대기업) 0 0 0 100 0
최소 고용창출(중소기업) 0 0 0 20 0

D권역

(>160%)

최소투자금액(대기업) 0.5 1 0.2 0.2 0.2
최소투자금액(중소기업) 0.25 0.5 0.1 0.1 0.1

신규 생산·기술 장비 비중 30% 30% 30% 30% 30%
최소 고용창출(대기업) 0 0 0 20 0
최소 고용창출(중소기업) 0 0 0 10 0

  (2) 기술센터

    ㅇ 기술센터는 고부가가치 상품 제조 혹은 제품생산 과정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을 의미

       - 산업생산과 마찬가지로 중점 분야(식료품, 화학, 제약, 전자, 전기, 

기계,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와 기타 분야에 주어지는 투자지원 

규모가 다르며, 투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중점 기술(산업

용로봇 및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부품 3D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개발에 집중해야 함.

<기술센터 투자지원 조건>
 (단위 : 백만 유로)

구 분
자산취득 지원 기타 지원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최소투자금액(유로) 0.2 0.4 0.1 0.2

최소 신규일자리 창출 수(개) 10 20 10 20
 평균임금 대비 임금 2.0 1.7 2.0 1.7



- 6 -

<기술센터 투자지원 형태 및 최대 지원율>

구분 서부 지역 중부ㆍ동부 지역
최대 투자지원율(investment intensity) 25% 35%

최대 현금지원 25% 35%
최대 소득세 감면 25% 35%
고용창출 기여금 25% 35%

국유지 이전 100% 100%
국유지 대여 90% 90%

  (3) 산업생산ㆍ기술센터 조합

    ㅇ 연구개발과 산업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존 지원 분야였던 관광업을 폐지하고 신설한 분야 

       - 단순 조립공정을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최대한 

많은 연구개발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슬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반영

    ㅇ 투자자는 산업생산에 투입된 적격비용과 기술센터에 투입된 적격비

용을 모두 반영해 투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각각의 비용은 

투자지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ㅇ 하단의 표는 ①산업생산으로 투자지원을 신청할 경우, ②기술센터로 

투자지원을 신청할 경우, ③산업생산ㆍ기술센터 조합으로 투자지원을 

신청할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서, 산업생산ㆍ기술센터 조합으로 투자

지원을 신청할 경우, 산업생산의 최저투자금액은 기술센터의 최저투

자금액 만큼 차감

<산업생산ㆍ기술센터 조합의 예>
 (단위 : 백만 유로)

구 분 산업생산 기술센터
산업생산ㆍ기술센터 조합
산업생산 기술센터

최소투자금액(유로) 1,000 20 980 20
신규 생산·기술 장비 비중 40% - 40% -

최소 신규일자리 창출 수(개) - 10 - 10
 평균임금 대비 임금 - 2.0 - 2.0

<산업생산ㆍ기술센터 조합의 투자지원 조건>

 (단위 : 백만 유로)

구 분
자산취득 지원 기타 지원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최소투자금액(유로) 0.2 - 0 0

최소 신규일자리 창출 수(개) 20 - 20 50
 평균임금 대비 임금 1.8 - 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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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비스 센터

    ㅇ 기업내 부서별 독립 운영되고 있는 비전략 지원부문(노무, 조달, IT 

등)을 일원화화여 제공하는 통합된 단일 조직으로서, 주재국에는 Amazon, 

AT&T, DELL, HP, IBM, Siemens 등의 서비스센터가 소재

    ㅇ 서비스센터가 투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자동화 대체 위험이 낮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서비스센터 투자지원 조건>

 (단위 : 백만 유로)

구 분
자산취득 지원 기타 지원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최소투자금액 0.2 - 0 0

최소 신규일자리 창출 수(개) 20 - 20 50
 평균임금 대비 임금 1.8 - 1.8 1.5

<지역별 서비스센터 투자지원 형태 및 최대 지원율>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서부 지역 중부ㆍ동부 지역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중점 분야 기타 분야
최대 투자지원율(investment intensity) 25% 25% 35% 35%

최대 현금지원 25% - 35% -
최대 소득세 감면 25% 25% 35% 35%
고용창출 기여금 25% 25% 35% 35%

국유지 이전 100% 100% 100% 100%
국유지 대여 90% 90% 90% 90%

/끝/


